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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 경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'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·운영 가이드라인' 배포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부는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에 따라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

· 군수 · 구청장이 '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'을 지정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

'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· 운영 가이드라인 '을 제정한 바, 동 '가이드라인 '을

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.

붙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· 운영 가이드라인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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